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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패륜상속인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전면 개정

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및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개정 민법 조항이 2026. 3. 17. 시행되었으며, 이에 따라 상속인이 ‘부양의무를

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’, ‘특별히 부양하였는지’ 등에 대한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.

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의 확대(민법 제1004조의2):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피상속인 등에

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이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●

특별 부양 또는 기여자의 수증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(민법 제1008조):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

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·유증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,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

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●

유류분 반환 시 가액 반환 원칙 규정(민법 제1115조):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 받은 재산 자체(원물)가 아니라 가액(현금)으로 반환

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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